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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 보고

1. 제안경위

  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

    2021년 8월 24일 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어 8월 24일 의회운영위원회에 

회부되었음.

2. 관련근거 

  ❍ 지방자치법 제130조(추가경정예산)

  ❍ 지방재정법 제45조(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)

3.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(총괄)

  최종예산 : 641,668백만원(일반 630,251백만원 특별 11,417백만원)

(단위 : 백만원)

  

구 분 예산액
기     정     액

2회추경
(안) 비고

소계 당초예산 간주처리 1차추경

계 641,668 590,202 545,733 32,053 12,416 51,466 　

일 반 회 계 630,251 576,127 532,501 31,210 12,416 54,124 　

특 별 회 계 11,417 14,075 13,232 843 0 -2,658 　

의료급여기금 581 504 504 - 77 　

주민소득지원및
생활안정기금

642 294 294 - -  348 　

주 차 장 10,194 13,277 12,434 843 - -3,083 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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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의회사무국 추경예산안

  총 괄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 : 천원) 

  ❍ 기정예산 33억 191만 4천원 대비 4,797만원 증액(1.5%)된  

     33억 4,988만 4천원으로, 

  세부사업별 현황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 : 천원) 

5. 검토 의견

❍ 의회사무국의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, 

   - 2021. 1. 의회홍보 업무 직원 1명 증원의 보수기본급, 수당, 직급

보조비 증액 및 국민건강보험금 요율 상승으로 인한 인력운영에 

소요되는 제반비용으로 지방공무원보수규정등 검토결과 예산 반영은 

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됨

　세 부 사 업 명 최종예산
(①+②)

기정액
(①)

예산(안)
②　편성목 주 요 내 용

계 3,349,884 3,301,914 47,970

인력운영비 2,145,917 2,097,947 47,970

　 인건비 보수(기본급, 수당, 정액급식비, 명절휴
가비, 연가보상비) 1,767,398 1,725,269 42,129

직무수행경비 직급보조비 57,180 55,320 1,860

연금부담금등 국민건강보험금 321,339 317,358 3,981

구 분 예산액 기정액
2회추경(안)

비 고
계 증액 감액

계 3,349 ,884 3,301,914 47,970 47,970 0 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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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계법령

『지방자치법』

[시행 2019. 12. 25.] [법률 제16057호, 2018. 12. 24., 타법개정] 

제130조 (추가경정예산)

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 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 예산안을

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

② 제1항에 관하여는 제127조제3항과 제4항을 준용한다.

『지방재정법』

[시행 2020. 1. 1.] [법률 제16857호, 2019. 12. 31., 일부개정] 

제45조 (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)

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

예산(追加更正豫算)을 편성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

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,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

계상하여야 한다.

1. 시·도의 경우 국가로부터, 시·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·도로부터

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

2. 시·도의 경우 국가로부터, 시·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·도로부터

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·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

[전문개정 2011.8.4.]


